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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8. 24.(일) 낮12시 배포 2025. 8. 22.(금) 14:30

주방용품 중 ‘조리도구류’에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가장 많아(약 68%)!
- 특허청, 한국소비자원과 주방용품 분야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점검(6.2.∼7.5.) -
- 소비자가 허위표시 적발에 직접 참여하여 적발건수가 전년 평균대비 41.4%↑ -

 

 주방용품 중 조리도구류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가 301건(전체 적발건수의 

약 68%)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물가 상승과 

외식비용 부담으로 인해 늘고 있는 집밥, 홈쿡 등의 수요를 바탕으로 

6. 2.(월)~7. 4.(금)까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주방용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조사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조사에서는 ‘조리도구’, ‘조리용기’, ‘주방잡화’ 등 주방용품의 온라인 

판매 게시글 1만 건을 대상으로 지재권 관련 허위·과장 광고*가 있는지를   

점검하여 총 444건 허위표시를 적발하였다.

  * ‘특허 받은’, ‘디자인등록’, ‘등록 상표’, ‘실용신안 출원 중’ 등 광고에 표기된 지식

재산권 표시가 사실과 일치하는지 특허청 등록원부와 대조하여 점검

<주방용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특허권·디자인 허위표시가 전체의 97.3%>

 적발된 제품은 ▲조리도구류(국자, 뒤집개 등) 301건 ▲주방잡화(앞치마, 

장갑 등) 127건 ▲조리용기류(냄비, 프라이팬 등) 11건 ▲주방 수납용품

(주방선반 등) 5건 등으로 나타나 ‘조리도구류’ 제품에 지식재산권 허위표시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 ‘특허권’과 ‘디자인권’의 허위

표시가 각각 280건, 152건으로 전체의 대부분(97.3%)을 차지하였다.

 적발된 허위표시 유형으로는 ▲소멸된 권리를 소멸 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 (228건) ▲지식재산권 명칭을 잘못 표시 (108건) ▲등록 거절된 권리를 

표시 (54건) ▲출원 중이 아닌 제품에 출원하였다고 표시 (37건) ▲제품에 

적용되지 않은 지식재산권 표시 (17건)로, ‘소멸된 권리를 유효하다고 허위표시 

한 경우’가 51.4%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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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모니터링에 직접 참여하여 적발 건수 증가 – 기존 314건→444건>

 이번 조사는 특허청과 한국소비자원이 ’25년 1월 체결한 업무협약을 바탕

으로 기존 방식인 허위표시 신고센터 조사에 한국소비자원의 국민 참여제도인 

‘대학생 광고감시단’의 자발적 참여가 더해져 이루어졌다. 감시단으로 활약한 

대학생·청년세대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구매를 활발히 하는 소비자이면서 

온라인상 광고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체로, 허위표시 단속의 현장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그 결과 이번 허위표시 적발 건수는 총 444건으로 작년 평균 

314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

 * ’24년 총 4회 기획조사(1차 367건, 2차 291건, 3차 323건, 4차 276건)의 평균

 특허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허위표시로 판단된 제품에 대해서는 표시개선을 

권고하고, 불이행시에 진행될 수 있는 행정조치와 법적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특허청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주방용품과 같이 소비자의 일상

에서 빈번한 구매와 사용이 일어나는 생활 밀착형 품목에 소비자의 신뢰

보호가 더욱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점검을 확대하고 

한국소비자원 등과 협력해 일상 속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 및 관련 안내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www.ip-navi.or.kr) 또는 대표번호(1670-1279)

※ 붙임 1. 주방용품 허위표시·올바른 표시 사례 

        2.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안내

담당 부서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책임자 과장 직무대리 박종필 (042-481-8229)

부정경쟁조사팀 담당자 사무관 김은지 (042-481-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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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주방용품 허위표시·올바른 표시 사례

<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유형 >

① 존재하지 않는 등록(출원) 번호 표시 

③ 소멸된 권리의 지식재산권 표시 

⑤ 지식재산권 명칭을 잘못 표시

(예) 상표를 특허로, 디자인을 특허로

② 등록 거절된 제품에 지식재산권 표시

④ 출원 중인 제품에 등록 표시 

⑥ 출원 중이 아님에도 출원 표시 등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제품

소멸된 특허 표시 제품에 적용되지 않은 지식재산권 표시

지식재산권 명칭 오류 표시 거절된 지식재산권 표시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제품

지식재산권 종류, 번호, 상태를 명확히 표시 등록증과 함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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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안내


